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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안내 하수도요금안내 수질검사결과 정수장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항목해설 상수도현황 하수도현황 수돗물아껴쓰기

민원도우미 수질검사관련법규 하수도원가정보공개 관련동영상

자료방

맑은물사업단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맑은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고장이나 시설
확장등으로 부득히 단수 될 때에는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단수 시간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구경별 정액 요금표

계량기구경별(mm) 요금(원)

13 940

20 2,050

25 3,360

32 5,780

40 9,640

50 17,580

80 33,260

100 55,040

150 116,400

200 170,180

250 236,980

업종의 구분표

가정용

 >  >  > 분야별 정보 상하수도/수질환경 상하수도 상수도요금안내

요금체계: 구경별 정액 요금 + 상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당 170원)

구경별 정액요금: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상수도요금안내

(http://www.mokpo.go.kr)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fare_guid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fare_guid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sewer_fare_guid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result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water_result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explanation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current_stat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sewerage_stat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conserv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civil_service_assistant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regulations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open_data
https://youtu.be/F19CDW0Pp2w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ater_quality/water_sewage/data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업종별 요율표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요금(원)

가정용

1 - 20 520

21 - 40 630

41 이상 680

일반용

1-100 920

101-300 1,010

301-1,000 1,110

1,001-2,000 1,200

2,001 이상 1,280

대중탕용

1-1,000 1,060

1,001-1,500 1,140

1,501-2,000 1,190

2,001 이상 1,290

산업용

1- 300 850

301-1,000 900

1,001 이상 950

급수업종의 변경

과다부과된 수도요금 조정

착오검침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자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장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록 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단체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일반 및 특수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 시술소

산정농공·삽진지방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 업체

급수용도가 바뀌면 급수업종을 변경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맑은물사업단 수도과(☎061-270-3526)제출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급수업종 변경사항을 인지하면 담당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 처리하고 있습니다.

(http://www.mokpo.go.kr)



옥내누수에 의거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수도계량기 이상에 의한 경우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수도요금 가구 분할 대상

구분 적용

순수한 가정용으로 사용할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구평균사용량으로 누진 적용

한 건물 내에 일반용 및 가정용을 
같이 사용할 경우

총 사용량 중 1가구당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
잔여량은 일반용 적용

※ 사용가구별 세대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구분할 신청방법

세대수 변동사항 신고불이행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경우

현재의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수도과 (☎ 061-270-3526)에 신고하
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옥내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주할 경우 수도전 관리

잔여 사용요금 납부 후 수도전 폐전 또는 중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전은 수도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에 추후에 그 지번에 수도전이 필요한 경우 급수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중지신청인 경우는 계량기 요금(구경별 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수리를 한 후 상ㆍ하수도 사용료 이의 신청서를
수도과 (☎270-3526)로 제출하시면 사용료 일부를 감면 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수리 영수증

신청기간 : 누수확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맑은물사업단 수도과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라 감액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수도요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061-270-3526)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도요금 영수증과 수용가의 도장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소정의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수용가에게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금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므로 가구분할 신고후 거주하는 세대수가 줄어 들었을 경우에는 반
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http://www.mokpo.go.kr)



과오납금 반환 청구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안내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신청(해제) 처리절차

상하수도요금 지정계좌 납부제 안내

시민이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누수감면에 의한 과오납으로 환부사유가 발생시 미납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우선 미
납금에 충당하고 잔액에 대하여 환부를 해 드립니다.

과오납금 청구는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061-270-3526)에서 접수합니다.

서면신청 구비서류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2부, 본인도장 및 통장, 이중납부된 영수증

금융기관에 신청 :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 도장, 통장, 상하수도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 061-270-8646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등 인터넷과 통신장비의 발달에 따른 수용가의 요금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납부고지서에
수용가별 가상계좌를 지정 통보 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하므로 직장인, 원격지거주자, 고지서 분실자, 납기가 경과한 체납 수용가에게 획기적인
납부편의를 제공합니다.

시행시기 : 2007년 7월 부터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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